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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 정보 및 의사소통

제32조(정보의 수집․유지․관리) ①각각의 공시통제조직은 공시정보의 정확성․완전성․공정성․

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당업무에 관련되는 당사 내․외부의 필요한 정보와 근거자료

를 수집․유지․관리하여야 한다.

②대표이사는 임직원이 전항의 정보를 수집․유지․관리하고 관련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

정보관리시스템을 마련하거나 필요한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.

제33조(의사소통) 대표이사는 공시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각 공시통제조직 및 임․직원간의

원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보고체계의 수립등 필요한 의사소통체계가 갖추어

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
